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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3-89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 번 주 소 도 로 명 주 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 여 사 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평촌동 174 무지니1길 37 2023. 9. 1. 건물신축
동네가 무진장 발전하는 의미의 무진니
자연마을 명에서 유래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책과(☎

042-608-5305)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

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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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3-90호

비관리청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허가 고시

우리 구 대덕구 신대동 502-1번지 일원 지역에 회덕IC연결도로 건설공사와 

관련, 기존 오수관 이설공사를 위한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공사 시행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내

용을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도로공사 남부도로개량사업단

나. 주 소 : 전북 전주시 홍산로 254 8층 남부도로개량사업단

2. 사업시행의 목적

경부고속도로 회덕IC 연결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기존 오수관 이설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대덕구 연축동 260-1 ~ 신대동 502-1번지

(회덕IC연결도로 건설공사 사업구간 및 신대천 일부)

4. 설치하고자하는 시설의 종류‧명칭

오수관(D300mm) L=464m 및 맨홀 10개소

5. 예정 하수처리구역 : 대전처리구역 회덕처리분구

- 3 -

6. 사업시행기간 : 2023. 9. 1. ~ 2024. 12. 31.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회덕IC연결도로 건설공사 편입토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267호) / 별첨

* 대덕구 홈페이지 참고 및 대덕구 건설과 유선 문의(608-5222)

8. 기타사항 : 비관리청 공공하수도 공사허가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 

건설과 (042-608-52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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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3-928호

오정동 도시재생거점시설(지역공헌센터)운영 위·수탁 계약

체결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오정동 도시재생거점시설(지역공헌센터)’ 운영 위·수탁 계

약을 체결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위탁시설 및 수탁기관의 명칭(성명), 주소

- 위탁시설 : 오정동 도시재생거점시설(지역공헌센터) /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

로88번길 27(오정동)

※ 운영공간 : 지하1층 교육장, 지상1층 사무실, 지상2층 회의실

- 수탁기관 : 오정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염학선) /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88번길 30(오정동)

2. 위탁기간 : 2023. 9. 1. ~ 2023. 12. 31. (4개월)

※ 위·수탁 계약일 : 2023. 8. 30.

3. 위탁사무와 그 내용

- 오정동 도시재생거점시설(지역공헌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4. 기타 사항

-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 위탁계약의 해지, 시설의 안전관리 

사항 등은 위·수탁 계약서에 내용 포함

5. 기타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활력과(☎042-608-6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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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3-933호

대덕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체결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5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의거 대덕국민체

육센터 민간위탁 관리운영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협약일: 2023. 8. 30.

2. 위탁기간: 2023. 9. 11. ~ 2026. 9. 10. / 3년간

3. 위탁범위: 대덕국민체육센터 및 부대시설의 관리·운영 전부

4. 수탁기관

수탁기관 대표자 주소 비고

목상동주민

복지위원회
이연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86번길 93(목상동)

5. 위탁시설 현황

층 별 면적(㎡) 용      도 비 고

계 2,300.77

지하1층 533.79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물탱크실, 중앙감시실

지상1층 1,247.55 수영장(25m 6레인), 유아풀(3.25m×7.5m)
사무실, 매점, 락커룸(남,여), 응급실(코치실)

지상2층 519.43 헬스장, 다목적실, 창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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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3-934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청문)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 폐업(말

소)에 따른 영업자의 「식품위생법」위반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

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공고기간: 2023. 9. 1. ~ 2023. 9. 15. (15일간)

2. 근거법규: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제37조제7항

3. 행정처분(직권말소)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식품위생법」위반업소 직권말소

나. 대상업소: 가나다푸드시스템(주)에이텍 (전0식) / 대전 대덕구 대화로52번안길 35,

1층 (대화동)

다.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 후 

- 가나다푸드시스템(주)(사업자등록 폐업일 2014. 07. 31.)

4. 고지사항

-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9월 15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5. 본 처분에 대한 문의: 위생과 위생관리팀 ☏(042)608–690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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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3-939호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개별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

시지가를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1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 2023.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 열람기간: 2023년 9월 4일 ~ 9월 25일

❍ 열람방법: 대덕구청 토지정책과, 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사이트

* 인터넷 열람방법: 일사편리 대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daejeon.go.kr/)

→ 개별공시지가 열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 2023.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 신청기간: 2023년 9월 4일 ~ 9월 25일

❍ 제 출 자: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대덕구청 토지정책과, 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사이트(일사편리)

❍ 제출방법: 제출처에 마련된 의견제출서에 사유를 기재하여 작성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처리방법: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

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 문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청 토지정책과(☎042-608-53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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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의    견

제 출 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    상

토    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의견제출

내    용

 열람지가
                               원/㎡

 의견가격
                           원/㎡

 의견제출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열람한 개별공

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대덕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의견서 작성 ‣ 접 수 ‣ 감정평가업자 

검증 ‣ 시ㆍ군ㆍ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 재 ‣ 통 보

의견제출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 9 -

■ Enforcement Rules to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ttachment Form 7] 

Opinions on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lot

Receipt No. Receipt Dat
e.

Processing Period:
    within thirty days from the date 

the opinion hearing period expires

Person

submitting

opinion

 Name  Date of Birth(Business License No.)

 Address

 Phone  Mobile Phone

 E-mail  Relationship to the landowner

Subject

Individual

Lot

 Address & Lot No.

 Land Category

 Actual Use

Grounds for

submitting

opinions

 Perused Price
                              KRW/㎡

 Submitting Persons's Opinion
                          KRW/㎡

 Reasons to submit opinions

  Pursuant to Paragraph (5) in Article 10 of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nd Paragraph (1) in 

Article 19 of the Enforcement Decree to the same Act, I submit an opinion on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lot as above.

Date:

Person submitting opinion
(signature)

 To: The head of City, Gun, Gu

Attached Documents related to the opinion(in case that documents are available)
Fee

N/A

Proceedings

Filing ‣ Receipt ‣ Verified by 
Appraisers ‣ Reveiw of Local

Real Estate Price
Announcement 

Committee

‣ Approval ‣ Notification

Person submitting 
opinion

The head of City, Gun, Gu

210mm×297mm(Woodfree Paper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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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3-922호

어린이보호구역(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인근)

불법주·정차단속 CCTV 설치 행정예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불법주정차단속 설비를 설치‧운

영할 예정으로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

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3조(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행정예고 내용

가. 사 업 명 : 어린이보호구역(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인근) 불법주정

차단속 CCTV 설치

나. 사업규모 :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개소

다. 설치목적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로 도로소통을

원활히 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환경 개선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교통영향평가 이행사항

라. 설치장소

연번 시설명 주  소 설치 지점

1 새여울초등학교 석봉동 778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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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주관부서 : 대덕구 공공청사과(신청사기전TF팀) ☎ 042-608-4253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공고방법 : 대덕구 홈페이지(https://www.daedeok.go.kr) 고시공고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3년 9월 1일 ～ 2023년 9월 22일까지(21일간)

5. 의견제출 안내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3년 9월 22일까지 

아래의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대덕구 공공청사과(신청사기전TF팀)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내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

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E-mail 등

다. 문 의 처 : 대덕구 공공청사과(신청사기전TF팀) ☎ 042-608-4253

라. 제출기관 : 대덕구 공공청사과(신청사기전TF팀)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 전 화 : 042-608-4253

- 팩 스 : 042-608-3859

※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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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키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